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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정차 특별단속
직 책 성 명 화번호

교 통 지 도 과 장 정 법 권 2171-2010
교 통 지 도 장 정 남 용 2171-2011
담 당 자 박 은 숙 6361-3652

 사업개요

○ 단속인력 :697명 (시간제계약직 407명 교통서포터즈 290명)

○ 불법주정차단속 CCTV:CCTV탑재차량 8 ,PDA261

○ 불법주정차단속 사업용차량 단속차량 37

○ 사업내용 :교통안 과 소통원활에 을 둔 불법주･정차계도 단속

 사업추진 황 실

○ 2010년 :교통서포터즈 채용 300명 (포기 91명)

○ 2011년 :교통서포터즈 채용 450명 (포기 55명)

<채용시기별 배치 황 >
(단 :명)

’10.6(상반기) ’10.9(하반기) ’11.6(상반기) ’11.10(하반기)

채용인원 포기 채용인원 포기 채용인원 포기 채용인원 포기

150 42 150 49 250 41 200 14

※ 근무인원 :449명

 감추경사유

○ 교통서포터즈를 ’10년 300명,’11년 상반기 250명을 신규로 채용하 으나,

60세 ~ 65세 고령자를 상으로 채용․운 함으로써 수시퇴직,채용포기,

개인사정으로 인한 채용연기 등으로 계약기간 11개월 동안 근무가

불가하 으며,

○ 하반기(10월)에 200명을 추가 채용하여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,일부

채용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상되어 감추경하고자 함.

 2011감추경 산(안)
(단 :백만원)

구 분 추경 산(안) 기정 산 증 감 산 출 내 역

기간제근로자등보수 1,752 1,952 △200
∘ ’12월말까지 연간 과부족 인원 365명
인건비,보험료 200백만원 감추경



택시 등 법행 단속
직 책 성 명 화번호

교 통 지 도 과 장 정 법 권 2171-2010
운 수 지 도 장 기 성 2171-2011
담 당 자 김 남 2171-2032

 사업개요

○ 사업근거 :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반행 신고포상 지 조례

○ 신고포상 상

-무면허 개인택시,법인택시 명의이용 지 반행

-개인택시 불법 시운 ,개인택시 불법 양도․양수

-법인택시 차고지 밖 리운 행 ,개인택시 3부제 반

-시내버스 운송수입 탈루행 ,그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 사업추진 황 실

○ 2011. 5:제7차 신고포상 심의 원회 개최 (택시물류과)

○ 2011. 6:신고포상 지 (9건 47,400천원)

○ 2011.11:제8차 신고포상 지 심의 원회 개최

-’12월 신고포상 지 정

 감추경사유

○ 2011.7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반행 신고포상 지 조례가

“행정처분시 지 ”에서 “ 반행 자에 한 행정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이

도과하거나 불복 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 그 차를확인한 후지 ”으로 개정되어

○ 신고에서부터 포상 지 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짐으로써 포상 집행잔액이

발생하 기에 감추경하고자 함

 2011감추경 산(안)
(단 :백만원)

구 분 추경 산(안) 기정 산 증 감 산 출 내 역

기타보상 100 200 △100

∘ 기지 분(40건,48백만원)+ 하반기(10~12월)

지 정분(50백만원)

∘ 산액(200백만원)-집행 정액(100만원)

100백만원 (감추경)


